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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 경 부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에 대한 자가측정 의무 변경사항 알림

1.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1에 따른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면제

배출시설의 자가측정과 관련, 제16차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 결정( '21.12.6~12.8)에 따라

아래와 같이 의무 사항이 변경됨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.

< 변경 내역 >

가. (변경대상)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

나. (변경내용) 자가측정 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

- (자가측정 이행 배출시설) '22년 자가측정 의무 면제( '21년 측정결과로 갈음)

- (자가측정 미이행 배출시설) 자가측정 기한 연장( '21.12.31일→ '22.6.30일까지)

다. (협조사항) 사업자 등에 대한 변경내용 안내 및 이행관리 강화

2. 아울러, 적극행정위원회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의 일환으로 붙임과 같이 매월

자가측정 이행 실적을 관리할 예정이니, 자료제출(시 · 도별 자가측정 이행실적을

익월 3일까지 제출)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이행실적 보고(서식) 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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